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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화를 달성하

는데 적절한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재원의 

조달과 배분방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데, 해당 보

통세 세목 및 이전비율이 지역별로 서로 달라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왜곡시킨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세 대비 교육재정 이전재원의 비중이 더 높을 

뿐 아니라 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도 더 많이 부담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의 다양한 

측정항목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우호적으로 수요액을 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지출의 

학생 수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강화한다. 이 결과를 재정력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감소하고 지역 내의 학생 일인당 자체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보통교부금은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상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화를 

달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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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are 

appropriately funded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n 

Korea.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finances using the general 

grant for education. The result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local 

tax revenu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transfer to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s different among regions, which distorts the fiscal equalization. A higher proportion 

and a higher tuition tends to be imposed on a region with a stronger fiscal capacity 

by law. Secondly,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for education is mostly measured 

in favour for a region with lower fiscal capacity. Taking the both results together, 

if a region has a lower fiscal capacity, its standard financial demand could be 

overestimated while its standard financial revenues could be underestimated. It will 

cause fiscally excessive equalization, as the general grant for education is allocated 

too much to a region with a low fiscal capacity and too small to a region with a high 

fiscal capacity. So we need to reform the educational general grant system for an 

appropriate fiscal equalization.

□ Keywords: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Differential Financial Burden for Education 

among Regions

Ⅰ. 서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원칙은 중앙정부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표준적인 공공교육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시･도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고 각 시･도 내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부담하는 재원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지방교육재정 보통

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이처럼 시･도별 재정부족액 전액을 교부해주는 보통교부금제도에 의

해 각 지역이 기준재정수요액만큼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1) 

1) 김종순･장경원(2016)은 보통교부금 배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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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실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지역 간 공공교육서비

스의 차별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재원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서 조달한 재원이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면 이를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해준다. 이때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별 주민선호의 차이를 반

영한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단체에게 비법정전입금을 제공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혼동되는 두 가지 의미로 해

석해왔다. 하나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질적인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지역의 재

정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 혹은 교육내용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보통교

부금이 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윤홍주(2012)는 지역별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측정하고 그 격차를 지니계수로 측정하여 비교적 공평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유사하게 반상진(1998)과 남수경(2007)도 지역 간 학생 일인당 교

육비가 비교적 공평하며 대체로 형평성이 개선되는 추세임을 제시한다. 이들은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 등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비교

적 일정함을 제시함으로써 보통교부금 배분이 교육의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한다. 이런 관점의 연구들은 교육 자체의 지역 간 균형을 주제로 삼는 것이지 교육재정의 지

역 간 균형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교육지출의 차이만을 고려하고 해당 지

역주민들이 지불하는 재원 부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형평성 분석의 두 번째 방식은 보통교부금 배분으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개선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공공교육서비스 공급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혹은 

공급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지역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연구는 교육을 위한 재정부담이 지역별로 공평한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구균철

(2015)은 교육재정 조달부담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여 지역 간 교육재정부담이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역내총소득 대비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의 비율을 유효지

방교육세율이라고 정의하고 지역별 주민 일인당 지역총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유효지

방교육세율이 하락함을 제시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교육재정 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했다는 기여가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교육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교 수, 학생 수 등의 차이에 

의한 지역별 교육재정 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2)

이 논문은 교육자체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한 후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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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화를 달성하는데 적절한가를 분석한다. 보통교

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간 재

정형평화를 추가한다. 각 지역의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자체재원으로 

구성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학교, 학급,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표준적인 방식으로 

추정한다. 이 때 지역별 자체 교육재정수입을 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데 자체 수입은 표준

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차별적이므로 교육재원 배분이 지역 간 형평하지 않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한 각 지역의 세부적인 재원부담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은 외형적으로는 표준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다양한 방식

으로 특정한 성격의 지역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므로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더욱 왜곡시킨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분석의 기초로써 지역 간 교육재정 부담의 형평성 개념을 정의

하고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 논문의 분석틀을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개관하고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모든 지역에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가를 검토한다. 이 논의를 기초로 제Ⅳ장에서는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재원 배분의 지역 간 형평성 왜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 논의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지역 간 재정형평성의 개념과 분석틀의 정립

1.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 개념 정립과 선행 연구 검토

1)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의 개념 

분권화된 재정제도 하에서 교육재정의 형평화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 내의 거주지

역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를 명확히 정의한 Reschovsky(2007)와 Vaillancourt and Bird(2004) 등에 따르면, 형

2)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재정부담을 증가

시킬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매우 불안정한 이전재원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시키므로 분석결과의 시계열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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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제도를 운영하는 상위정부는 수혜대상인 하위정부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과 하위정부가 스스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재원의 차액

을 보장하도록 이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기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정의하고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재원을 재원조달능력인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Reschovsky(2007)는 재원조달능력을 ‘정상적 혹은 표준적인 

징수노력으로 해당 지역의 세원으로부터 조달한 재원(the amount of money raised from 

local sources at a normal or standard rate of revenue effort)’이라고 정의한다. 이

는 각 지역의 세원에 대해 표준적인 세율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차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통해 지역 간 교육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한 ‘표준적인 징세노력’ 개념을 설명한다. 

한 국가는 두 유형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하고 면적이 넓

은 지역 A와 경제력이 우수하고 면적이 좁은 지역 B로 가정할 수 있다. 학생 수 등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두 지역에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 일인당 재정수요액은 면적당 학생 밀도가 낮아서 학교 수가 더 많이 필요한 지역 A에서 

더 클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여 교육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한다면, 경제력이 

열악한 지역 A의 자체수입액이 더 적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지역의 재정수요액과 재

정수입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균질적인 교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표준적인 방법

으로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그 차액을 보통교부

금으로 교부한다면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달성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지역 B에서 중앙정부가 설정한 교육수준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

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A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하

자. 이로 인한 교육수준의 차별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유인하도록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일 수 있으며3) 이것이 교육자치를 도입하여 달성하려는 목표일 것이

다. 만일 지역 A의 주민 중에서 지역 B의 교육수준을 자녀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투표에 

의해 지역 A의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수준을 높이든가 혹은 지역 B로 이주하여 성취할 수 있

다(Hirschman, 1970).

이처럼 지역 A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지역 B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교육재원을 조달

3) 지방정부들의 조세경쟁 혹은 지출경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문헌으로 Besley and Case(1995), Brueckner(2000), Keen and Marchand(1997), 

Wilson(1999) 등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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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총재정수입을 해당 지역의 실제 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한다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때에 비하여 지역 A의 보통교부금은 증가하고 지역 B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함으로써 두 지역의 교육수준은 다시 균질화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자

체 교육재원을 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고 표준적인 교육수준 제공을 위해 산정한 재정수요액

과의 차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면, 비록 두 지역에 제공된 교육서비스는 균질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 B에 불리하므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지

역 B에게 불리하게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에 관한 재정수입 측면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재정수요 

측면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Buettner and Holm-Hadulla(2013)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록 지방공공재에 대한 일인당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예시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과 지방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할수록 일인당 비용은 

감소한다는 전통적인 연구를 대비시킨다. 전자의 연구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일수록 재정수요

가 증가함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범죄 등 사회문제 및 빈곤과 소득 격차 등을 지적한 Glaeser 

and Sacerdote(1999)와 Alesina et al.(2000)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연구는 

지방공공재의 공공성을 측정한 Borcherding and Deacon(1972)와 Bergstrom and 

Goodman(1973)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제시한 McMillan et al.(1981), Craig(1987) 등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명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김왕복(1997), 

반상진(1998), 남수경(2007), 윤홍주(2012), 우명숙(2014)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각 지역 주민들의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 없이, 교육지출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분석

한다. 먼저 김왕복(1997)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시･도별 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단순 

혹은 가중 앳킨스지수를 측정하여 교육재정배분의 지역 간 수평적 혹은 수직적 공평성이 대

체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지역별 학생 일인당 지방세 수입 혹은 학생 일인

당 교육재정 전입금과 학생 일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시･도별 재

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임을 제시

한다. 반상진(1998)은 김왕복(1997)과 거의 동일하게 교육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한

다. 그는 1982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단위로 지니계수 등 여러 지표에 의해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의 수평적 및 수직적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한다. 이 지표들의 시기별 변동성은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변화에 기인함을 지적한다. 또한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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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더 많이 사용함을 확인한다. 

남수경(2007)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변이계수, 지니계수 등의 지표에 의해 교육시

설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일인당 경상교육비 지출 격차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특성에 따른 편차를 조정하고자 특별･광역시･경기도 지역과 기타 도 지

역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두 유형 모두에서 지역 간 학생 일인당 교육지출의 수

평적 및 수직적 격차가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한다. 

윤홍주(2012)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보장해주는 지역별 학생 일인당 기

준재정수요액의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교육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한다. 그는 남수경

(2007)과 동일하게 지역을 특별･광역시･경기도 지역과 기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 

모두에서 격차가 매우 적음을 재확인한다. 우명숙(2014)은 윤홍주(2012)처럼 지역별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의 변이계수를 측정하여 2006년 이후 2013년에 이르면서 특별･광역

시･경기도 지역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이 악화 추세에 있으며 기타 도 지역에서는 변이계수가 

안정적이지만 형평성 수준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 외에 여러 연구들은 제도 및 단순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 문

제를 다룬다. 먼저 김왕복(1996)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

액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분석한다. 특히 수업료 및 입학

금의 반영률을 시 지역과 읍･면･도서벽지 지역 간에 차별화하여 지역 간 불공정한 배분을 초

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4)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제Ⅳ장에서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뒷받침한다. 김병주･박정수(2006)는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이 학교 신증축 등의 시

설비를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게 유리한 교육재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류민정(2013)은 재정력이 우수한 도시지역에서 학생 일인

당 교육비지출이 더 적게 제공되는 재원배분의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 판단하기 위해 지니계수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측정하거나, 단순히 지역별 교육지출을 비교하거나, 혹은 제도의 배분방식

을 평가한다. 그 방식이 무엇이건 이들은 모두 학생 일인당 교육지출 혹은 학생 일인당 기준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들에게 균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파악할 때, 부분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은 각 지역의 교육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 일

4) 김왕복(1996: 505)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해 

낮은 징수율을 적용하므로 시 지역이 많은 도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준재정수입액이 적게 산정되어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받게 되므로 시 지역이 많은 도에게 불리하

다는 것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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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교육지출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균질적임을 보장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5) 적어도 남수경(2007)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특별･광역

시･경기도 지역과 기타 도 지역의 교육여건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한다. 그럼에도 이 지역 유형 내 개별 지역들이 동일한 교육여건을 갖

는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경상남도에 비해 학생의 인구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

에 소규모학교의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

의 학생 일인당 교육지출이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생 일인당 교육지출이 동일

하다는 것이 교육지출의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논점에서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분석한다. 기본

적으로 교육재원의 배분은 지방분권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논문의 핵심주제는 각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교육재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의도할 때, 각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교육재원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액은 중앙정부가 보장하는 지역별 교육지출이므로 지역별 교육재정수요를 표준적인 방식으

로 측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부수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특정 지역에 유

리하도록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에 관한 분석틀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조달방법과 교육지출 보장방법을 분석하여 교육재정이 지

역 간 형평성 달성에 적절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원 조달방법의 지역 간 형평

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이용한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지역별로 조달한 지방세 수입 혹은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 및 입학

금 등의 자체적인 교육재원들은 모두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므로 교육재원 조달방법의 지

역 간 형평성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역별 교

육지출을 보통교부금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크기만큼 보장하므로 이 산정방식이 실제로 표

준적인가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보장된 교육지출의 형평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보통교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때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의 분석준거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

5) 이광현(2016)은 학령인구의 변화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학생 일인당 지출의 편차를 줄여서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며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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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액을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지출을 보장하도록 그 차액을 교부한 상태로 정의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형평성의 준거를 지역별 학생 일인당 교육지출이 동일한 상태로 정의한 

것과 크게 다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제도를 이용한 구체적인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을 통해 각 지역 내에서 교육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 표준적인가를 평가한다.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혹은 인구지리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지역 

내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육재원 조달책임이 표준적인가를 검토하여 이들이 차별적일 때 

교육재원 조달방법이 지역 간 형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을 분석하여 각 지역에서 표준적인 교육지출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한다. 각 지역별 

표준적인 교육지출은 인구지리적 교육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인

구밀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교육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일인당 비용은 상승할 것이므로 

표준적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표준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인 방식으로 개별 지역의 교육수요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지역 간 

교육재원 배분을 왜곡시킬 것이다. 이 연구는 각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를 비표준적인 방식

으로 산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지출 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을 식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분석에 나타난 지역 간 차별적인 교육재원 부담과 차별적인 교육수요 산

정이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지

역 주민들의 지방세 중에서 의무적인 교육재원 배분액의 지역별 차이와 교육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부담의 지역별 차이를 제시한다. 또한 지역별 교육지출 보장액인 지

역별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를 제시한다. 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지방재정의 지역 간 

배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재정력역전 현상을 교육재정 측면에서 확인한다.6) 즉, 각 

지역별 교육재원의 조달방법과 교육재정수요의 산정방법을 지방재정의 재정력지수와 비교함

으로써 교육재정 조달 및 배분측면에서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판단한다.

Ⅲ. 보통교부금 제도와 지역 간 교육재정의 차별화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산정방식

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6) 최근 이근재 외(2009) 및 주만수(2009, 2014) 등의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이 

중첩적으로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간 재정력을 역전시킬 가능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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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산정방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행

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수입액의 합계이다.7)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은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의 합계로 운영되는 보통교부금과 내국세 20.27%

의 4%로 운영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표준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형평

화기능은 주로 보통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진다.8) 

중앙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지방세전입금 등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

고 표준적인 지출수요를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에게 그 미달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9)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

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인데, 교육재정수요의 측정항목별로 측

정단위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측정항목은 2017년 1월 1일 

현재, 8개 기본 측정항목의 30개 소항목으로 구성된다. 8개 측정항목은 교직원 인건비, 학

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시설비, 유아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교육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비용절감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 순응 등을 유인하기 위해 자체노력 항목을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포함한다. 이들은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민관협력을 통한 학

교 신설 비용 절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확대,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의 4개 항

목이다.1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이며 크게 세외수입과 지방

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85%(읍면지역 및 

7) 여기서 내국세란 국세 중에서 관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그리고 

주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또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한다. 

8) 특별교부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수요에 30%, 그리고 재해수요 등 예기치 

않은 수요 증가 혹은 수입 감소에 10%를 할당한다. 단, 재해수요분 재원으로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따라서 도와 교육자치단체 

간 재원이전이 국가전체의 지역 간 재원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10) 2018년부터 지방채 조기상환 및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의 2개 항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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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학교와 전문계 학교의 경우에는 70%)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

담금 전액이다.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역별･학교급별･계열별･급지별로 차별화하는데 서울특

별시는 1급지, 광역시와 경기도는 2급지, 기타 도와 특별자치시･도는 3급지로 규정한다. 

지방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도 보통세 등의 일정비율인데 그 비율은 시･도별

로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는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그리고 도 및 특

별자치시･도는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한 특별･광역시는 추가적으로 담배소

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이들의 예상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시･도별 지방세 전입금의 예상액과 실제 전

입액의 차액을 차차년도에 정산하여 반영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보통교부금제도를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제도의 서술방식과 유사하게 

정리하여 <그림 1>에 제시한다.11) 

<그림 1> 보통교부금 산정 흐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 8개 항목, 30개 소항목별 기본 수요액(측정단위 

× 단위비용)이 합계

◦ 지역 간 형평화를 위해 지역 간 균형 교육비 지원 

및 군 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소항목 포함(계층 

간 형평화는 별도 항목으로 반영)

◦ 수업료 및 입학금의 85%(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전문계 학교의 경우 70%

◦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 전액

◦ 지방교육세 전액

◦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 45% 전액

◦ 시･도 보통세의 3.6~10%인 전입금 전액

＋ ＋

수요 보정 (임의) 수입 보정

◦ 물가 혹은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 측정단

위 보정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가능 

(2021년까지 8년 동안)

◦ 지방세 관련 전전년도 예상세입액과 실제액 차이 

정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기준재

정수입액 보정 가능(임의)

＋

수요 자체노력 반영 수입 자체노력 반영

◦ 4개 항목(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 유도･촉진)
◦ 없음

⇓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보 통 교 부 금 산 정

  주: 30개 소항목 중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항목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실행되는 2019년까지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7년 1월 1일 기준)을 기초로 작성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류민정(2013), 김종순･장경원

(201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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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

본적으로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산정하며, 추가적으로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한다. 8개 기본 측정항목의 30개 소항목별로 수요액을 산정하면서 각각 유사하

지만 서로 다른 방식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항목의 학교상담실 운영비은 측정단위인 학교 수에 단위

비용인 2백만원을 곱하고 이에 추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교육부, 2016) 30개의 소항목들이 각각 하나의 측정단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인건비 항목은 교원수, 교원증원수, 교육전문직원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수, 명예퇴직교원수의 6개 측정단위에 각각의 단위비용을 곱

하여 합산함으로써 수요액을 산정한다. 

측정항목의 대부분은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등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매년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비

율을 곱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다. 이처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정에 임의성을 도입

한 것은 중앙정부 보통세의 20.27%로 결정된 재원과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족액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

할 수 없는 ‘개선율’ 혹은 ‘적용률’ 등을 거의 모든 측정항목에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크다.12)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의 지역 간 차별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보통교부금의 시･도별 기준재정수입액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산

정되지 않는다. 이제 시･도별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과 입학금･수업료의 차별성을 

논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이전재원의 지역 간 차별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게 이전하는 재원은 지방교육세와 시･도 보통세의 

일정비율인데 그 비율은 시･도별로 다르다. 즉, 서울특별시는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보

통세의 5%, 그리고 도 및 특별자치시･도는 3.6%를 이전한다. 추가적으로 특별･광역시는 

12) 류민정(2013) 등도 이러한 임의적인 조정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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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한다.13) 

먼저 보통세 일정비율 규정에 따른 이전규모의 차이는 이전비율뿐 아니라 포함된 세목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표 1>에 정리된 바처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보통세의 범위는 

동일하지만 이전비율은 특별시에서 2배 더 높다. 경기도와 기타 도에서 보통세의 범위는 동일하

지만 특별･광역시보다 포함 세목이 적으며, 경기도의 이전비율이 기타 도에 비해 더 높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교육청에 대한 보통세 이전제도

구분 이전비율 이전대상 세목 비고

서울특별시 10%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광역시 5% 군 지역은 도의 세목 적용

경기도 5%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기타 도 3.6%

제주특별자치도 3.6%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비율 결정의 자율권 

세종특별자치시 3.6%

주: 특별･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추가 이전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작성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이전재원 규모가 서로 다르며 이는 각 지

역 주민들의 교육지출에 대한 부담이 서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보통세 이전비율 및 담배소비

세 이전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지방세수입 중에서 서울특별시, 군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 군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시, 경기도, 기타 도의 순서로 교육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부

담수준이 감소한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세율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

조 제2항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한다. 따라서 각 세목 세율의 차별화에 의해 보통교부금의 지역 간 재원배분이 변화하지 않

을 것이다.14) 하지만 다른 지방세목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지방교육세로 인하여 두 가

13) 이러한 차별화는 중앙집권 시절의 각 시･도별 재원배분 상황을 고려한 역사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때에는 분권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였다면 정확한 재원배

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이 논의와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는 담배소비세 45%의 이전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4)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 이전하는 보통세 범위에 주민세 균등분이 

포함된다. 법률에 따르면,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이전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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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이전대상인 보통세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세의 (구)등록세분, 등

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보유분 등의 부가세로 과세하는 지방교

육세의 과세표준은 원래 세목의 세액이며 이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시･도가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하여 지방교육세의 원래 세목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면 지방교육세액도 변화하게 된다. 현실에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역별

로 크게 다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의 지방교육세는 더 커져서 재정부족액이 감소

하고 순차적으로 보통교부금도 감소할 것이다.

둘째,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해당 세액의 10%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읍면지역은 제외)지역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따라서 특별･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비용을 부담한다.15)

2) 입학금･수업료의 지역 간 차별화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뿐이다. 

이자수입 등 다른 자체수입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서 보통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서비스 수준이 지역별로 동일하고 물가도 일정하다고 가정

한다면, 교육서비스 수혜자인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16) 

하지만 입학금･수업료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차별화한다. 첫째,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를 1급지, 광역시와 경기도를 2급지, 기타 도와 특별자치시･도를 3급

지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이러한 순서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입학금･수업료는 

감소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주민들은 높은 입학금･수업료를 부담하고 이로 인해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금을 가장 적게 교부받는 반면, 광역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타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5) 그 외에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취득세, 재산세 세액 등은 누진세율체계로 결정되므로 취득 및 

보유 재산가치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실효세율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

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교육재정 비용을 증가시킨다.

16) 이 가정은 정부가 실제로 다른 교육서비스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5세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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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특별자치시･도의 순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는 감소하고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받는다. 

둘째, 입학금･수업료의 감면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입액에 입학금･수업료의 전액을 반

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85%만을 반영하며,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 전문계 학교의 경우에는 70%만을 반영한다. 특히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의 비중은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기타 도의 순서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 기

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감소하여 보통교부금 수혜규모는 증가할 것이다.17) 

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의 지역 간 차별화

기준재정수요액을 표준적인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학생 일인당 수요액을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은 학생 수가 적음에

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균질적인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적당 학생들이 적은 지역일수록 학생 일인당 지출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적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해 측정단위를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표준적인 산정방식에 덧붙여서 다양한 소항목에서는 낙후지역 등 일정한 특성을 

갖는 지역의 교육재정수요를 선별적으로 더 크게 산정하는 경향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지역 

간 균형교육비 소항목과 계층 간 균형교육비 소항목을 들 수 있다. 이 소항목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 혹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은 더 많은 교육재정수요가 존

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개념을 응용하면 보정수

요액의 지역균형수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17) 입학금･수업료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할 때, 1급지는 서울특별시의 입학금･수업료, 2급지는 광역

시와 경기도의 입학금･수업료 평균, 그리고 3급지는 기타 도와 특별자치시･도의 입학금･수업료 평균

을 이용한다. 이로 인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입학금･수업료 결정은 보통교부금 배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서 수업료를 인상하면 2급지에 적용되는 수업료 평균은 부산

시의 인상액보다는 적게 인상되므로 부산시는 수업료 인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액의 85%보다 훨씬 

적은 보통교부금 감소를 경험한다. 하지만 2급지에 속하는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는 수업료를 변경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급지의 수업료 평균이 상승하여 보통교부금 배분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교육청의 수업료 결정에 따른 지역별 재원변화 효과에 관해서는 주만수(2017)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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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항목에서의 지역 간 차별화

먼저 지역 간 균형교육비 소항목은 학교 수에 비해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을수록, 그리고 총 도서벽지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해당 시･도의 학생 수 비중이 높을수록 

그 교육청의 수요액을 크게 산정한다. 이는 대체로 행정구역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은 지

역의 재정수요를 크게 산정하는 것인데 그런 특성을 갖는 지역은 경제력이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여러 소항목에서 측정단위로 학교 수 혹은 학급 수

를 이용하고 낙후지역의 학교당 학생 수 혹은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처럼 표

준적인 방법으로 낙후지역의 학생 일인당 수요액을 크게 산정하였으므로 균형교육비 소항목

은 중복적으로 낙후지역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지나친 형평화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계층 간 균형교육비는 각 시･도의 총학생수 대비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국의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수 대비 각 시･도의 취약계층 학생 수 비중

이 높을수록 교육재정수요를 더 크게 반영한다.18) 후자의 비중은 시･도의 인구가 많을수록 

수요반영액이 증가하므로 대체로 인구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의 비중은 시･도의 학

생 중에서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지출수요를 다시 중복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셋째,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소항목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과 건축연면적에 각각의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

정한다. 이는 군 지역만을 수요산정에 포함시키므로 시･도에서 군 지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재정수요액을 더 크게 산정하게 된다. 이 역시 낙후지역의 교육재정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서의 지역 간 차별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은 각 측정항목 중에서 낙후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

을 추가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측정단위 혹은 단위비용을 이용하기도 한다. 첫째, 기숙형고등

학교 기숙사운영비 소항목의 측정단위인 학교 수는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중 기숙사 설

18)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의 측정항목 외에 

정보화 지원 수급자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 지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

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비용을 수요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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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농산어

촌 등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더 크게 산정한다.

둘째, 교육환경개선비 소항목의 측정단위는 유지･보수･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이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을 측정단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재

정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더 큰 재정수요가 발생하

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추가 산정한다.

셋째,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소항목은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학급 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수요액을 산정한다. 이때 지역을 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과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차별화하는데 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높은 단위비용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수요액이 증가하도록 산정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표준적인 수요액 산정으로 인구밀도가 낮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지역의 학생 일인

당 수요액을 이미 더 크게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재정수

요를 추가 산정하여 정책적인 재정형평화를 시도한다.

4. 소결: 보통교부금 산정에서의 재정형평화 기능

보통교부금제도는 모든 지역에서 균질적인 공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수요액

과 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재정부족

액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입액이 작다는 것이므로 보통교부금은 시･도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

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재정형평화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

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교육재정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구성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

원과 입학금･수업료 부담은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즉, 균질적인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일인당 재원부담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광역시, 경기

도, 기타 도의 순이다. 이는 대체로 경제력이 우수한 지역의 주민들이 더 높은 교육비용을 부

담함을 의미한다.

또한 균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낙후지역일수

록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면서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및 

학급 수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도록 낙후지역의 재정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소항목을 포함한다. 따

라서 보통교부금은 단순히 지역 간 교육재정을 형평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재정력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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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교육서비스의 혜택이 지역별로 균질적이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을 산정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지 말고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제도화해야하

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재정부족액을 교부한다면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홍주(2012), 남수경(2007) 등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간 공평성을 분석하면서 교육재정부담의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역의 학생 일인당 평균 지출액, 혹은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만으로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갖는다.19) 우리나라의 보통교부금제도는 지역 내에서 동일한 

세율로 교육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은 재정형평성을 왜곡하게 된다. 더욱이 기준재

정수요액의 산정도 학교 수, 학급 수 등을 반영하여 지역 면적당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일인

당 수요액이 증가하도록 산정하였음에도 일부 항목들에서 추가적으로 낙후지역의 수요액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함에도 특정 지역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재정형평성을 추가적으로 왜곡시

킨다.

Ⅳ. 교육재정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 분석

이제 제Ⅲ장에서 논의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제도적 특성을 기초로 

지역 간 재정형평화 관점에서 보통교부금 제도의 실제 운영상황을 분석한다. 이 분석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인 2015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82년 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에 대한 현재의 방식은 1996년부터 실행되었다. 그 이후 기본

적인 지역별 재원부담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는 연도별 추이보다는 

단일연도 지표를 이용하여 교육재정의 지역 간 차이를 정교하게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9) 만일 각 학생별로 공평한 교육서비스를 수혜받는가를 판단하려면 시･도별 자료가 아니라 학교별로 

학생 일인당 지출액을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최순영(2003)은 서울특별시의 지역교육청별 

학생 일인당 지출액의 격차가 시･도교육청별 격차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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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재정을 위한 부담의 지역별 차이 분석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재원이전의 지역별 차이 분석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재원이전은 <표 1>에서 설명한 바처럼 지역별로 서로 다르

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하는 시･도 보통세의 비율은 서울특별시 10%, 경기도와 광역시 

5%, 그리고 비수도권 도 3.6%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보통세의 세목 구성이 서로 다르고 

특별･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추가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교

육세를 이전한다.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역별 이전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각 시･

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실제 기여하는 재원배분 규모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한다. 

<표 2> 광역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배분(2015년)

(단위: 10억원, %)

구분
광역단위 

지방세총액
(A)

시･도세 
총액
(B) 

시･도 
보통세

(C) 

담배 
소비세 

(D)

지방 
교육세 

(E)

총이전액
(F)

지방세 
총액 대비 
비율(%) 
(G=F/A)

시･도세 
총액 대비 
비율(%) 
(H=F/B)

합계 70,978 50,070 40,586 2,993 5,815 8,857 12.5 17.7 

서울 17,039 15,624 11,735 542 1,298 2,716 15.9 17.4 

부산 4,785 4,046 3,565 182 366 626 13.1 15.5 

대구 2,863 2,353 2,073 126 236 396 13.8 16.8 

인천 3,728 2,993 2,600 159 310 512 13.7 17.1 

광주 1,554 1,331 1,178 83 126 222 14.3 16.7 

대전 1,627 1,349 1,189 83 130 226 13.9 16.8 

울산 1,760 1,327 1,171 62 124 210 12.0 15.9 

세종 512 512 469 11 39 56 10.9 10.9 

경기 17,886 9,676 7,756 713 1,630 2,018 11.3 20.9 

강원 1,594 870 698 116 140 165 10.4 19.0 

충북 1,885 968 790 104 146 174 9.2 18.0 

충남 2,836 1,501 1,197 147 225 268 9.4 17.8 

전북 1,797 962 787 107 145 174 9.7 18.0 

전남 2,003 1,052 822 113 149 179 8.9 17.0 

경북 3,451 1,798 1,417 182 256 307 8.9 17.0 

경남 4,535 2,584 2,137 217 385 462 10.2 17.9 

제주 1,124 1,124 1,002 47 110 146 13.0 13.0 

주: (F)는 (C)의 일정비율(10%, 5%, 3.6%)과 (E), 그리고 특별･광역시에 대해서는 (D)의 45% 

합산한 것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정연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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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A)열은 각 지역별 광역자치단체세 및 기초자치단체세의 합계액, (B)열은 광역자치단

체세 총액, (C)열은 (B)열에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보통세액이다. 단,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 포함된 세목이 광역시와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목적세뿐 아니라 특별시분 재산세와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도 제외하는 조정이 필요하

다.20) 시･도별 보통세와 담배소비세 자료에 법률이 정한 이전비율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더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을 도출하여 (F)열에 제시한다. 

특정 시･도의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도세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세를 부담한다. 

공공교육서비스는 시･도 단위로 제공되므로 공공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액을 해

당 시･도의 지방세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G)열에 제시한다.21) 지방세 총액에서 교육서비

스를 위해 이전하는 재원의 평균 비율은 12.5%이다.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추가로 이전하는 

특별･광역시의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배분비율은 평균을 상회하여 15.9%로 가장 높

다. 광역시의 경우 보통세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이전하므로 총

조세 대비 보통세 비중, 담배소비세 비중,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비중이 클수록 교육비특별회

계에 대한 배분비율이 증가하는데 광주 14.3%부터 울산 12.0%의 범위에 분포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에 비해서는 낮지만 경기도 등 도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다. 도 지역 중에

서는 보통세의 5%를 이전하는 경기도의 배분비율이 11.3%로 가장 높으며 동일한 이전비율

이 적용되는 기타 도의 경우에는 강원 10.4%에서 경북 8.8%의 범위에 분포한다. 마지막으

로 특별자치시･도의 경우 보통세의 이전비율이 3.6%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조세 대비 교

육에 대한 배분비율은 10%를 초과한다, 이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보통세에 포함되는 세목

의 포괄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지방세의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배분비율은 지역별로 서로 다르

다.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등 다른 조건일 동일할 때, 지방세의 이전금액이 

클수록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세 배분이 

클수록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일반적인 지방공공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총합은 감소하게 된

다. 이는 서울특별시에게 가장 불리한 교육재정의 배분방식이며 광역시들, 경기도, 그리고 

기타 도의 순서로 유리하게 재원이 배분됨을 의미한다.

20) 국가통계포털은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을 발표하지만 주민세를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의 세원별 

징수액을 발표하지 않고 부과액만 발표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 징수율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균등분 주민세가 서울

특별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적 조정이 오차를 초래한

다고 하더라도 <표 2>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 동시에 이 기여액의 시･도세 대비 비중을 (H)열에 제시하는데 특별･광역시세와 도세, 그리고 특별자

치시･도세는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249

이와 유사한 결과는 공공교육서비스를 위한 일인당 부담액을 시･도별로 비교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2>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시･도별 총이전액을 인구 수 혹은 학생 수로 나누어 

인구 일인당 혹은 학생 일인당 부담액을 도출하고 이를 <표 3>에 제시한다. 이때 학생 수는 

보통교부금의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2015)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한다.

<표 3> 교육비특별회계를 위한 일인당 총부담액과 상대적 비중(2015년)

(단위: 천명, 천원, %)

구분
총이전액
(10억원)

(A)

인구 수
(천명)
(B)

학생 수
(천명)
(C)

인구 일인당 
부담액 
(천원)

(D=A/B)

학생 일인당 
부담액 
(천원)

(E=A/C)

일인당 평균 
부담액 대비 

비율(%)
(H=D/F)

학생 일인당 
평균 부담액 

대비 비율(%) 
(I=E/G))

합계 8,857 51,529 6,202 172(F) 1,428(G) 100.0 100.0 

서울 2,716 10,022 1,014 271 2,677 157.7 187.5 

부산 626 3,514 369 178 1,698 103.7 118.9 

대구 396 2,488 315 159 1,259 92.6 88.2 

인천 512 2,926 359 175 1,427 101.8 99.9 

광주 222 1,472 220 151 1,011 87.8 70.8 

대전 226 1,519 209 149 1,084 86.7 75.9 

울산 210 1,174 159 179 1,326 104.3 92.9 

세종 56 211 18 264 3,119 153.3 218.4 

경기 2,018 12,523 1,648 161 1,225 93.8 85.8 

강원 165 1,550 191 107 864 62.1 60.5 

충북 174 1,584 205 110 851 63.9 59.6 

충남 268 2,078 266 129 1,004 74.9 70.3 

전북 174 1,870 243 93 713 54.0 49.9 

전남 179 1,909 236 94 757 54.6 53.0 

경북 307 2,703 314 113 978 66.0 68.5 

경남 462 3,365 437 137 1,057 79.8 74.0 

제주 146 624 - 234 - 136.3 -

자료: <표 2>의 총이전액과 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인구, 그리고 교육부(2015)의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를 이용하여 정리

<표 3>의 (D)열은 지방세 중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인구 일인당 부담액을 나타

낸다.22) 교육재정을 위한 인구 일인당 전국평균 이전액은 17.2만원인 반면, 서울은 27.1만

22) 이하의 본문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세종의 경우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하여 세수가 많은 편이며, 제주의 경우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취득세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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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가장 높으며 광역시들은 대체로 15.0만원을 초과한다. 반면에 도지역의 경우 일인당 

이전액이 16.1만원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광역시에 비해 일인당 이전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

며 전북의 경우 일인당 9.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광역시 중에서 대전, 광주, 대전의 일인당 

이전액은 경기도보다 적다.

이 결과는 학생 일인당 이전액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일부 광역시에서 차이가 발견

된다. 학생 일인당 전국 평균 이전액은 142.8만원인 반면, 서울은 267.7만원으로 가장 높

고 부산이 169.8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할 뿐 그 외의 모든 시･도의 학생 일인당 이전액은 평

균보다 적다. 광역시 중에서 광주와 대전의 학생 일인당 이전액은 1백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 그쳐서 경기도보다 적으며 경남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지역은 학생 일

인당 이전액이 1백만원에 미달한다. 

<표 3>의 (H)열과 (I)열은 각각 인구 혹은 학생 일인당 전국 평균 이전액 대비 각 시･도

별 일인당 이전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이 100보다 크면 전국평균보다 많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서울과 부산에서만 인구 및 학생 일인당 이전액이 평균

을 상회하고 인천과 울산만이 각 평균의 90%를 상회한다. 반면에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에는 각 이전액이 모두 평균의 7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공공교육

서비스를 위해 부담하는 인구 혹은 학생 일인당 지방세액은 지역별로 2~3배를 초과할 정도

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 때문

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전방식을 차별화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설계 때문이다. 지

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은 지역별로 교육재원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보통

교부금은 단순히 재정부족액의 교부를 통한 재정형평화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2) 입학금･수업료의 지역 간 차이 분석

시･도 교육청의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는 유일한 자체수입이다. 입학금･수업료는 시･도 교육

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그 금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고 지역별로 평균을 추정하여 반영

한다. 동시에 자발적인 수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산하지 않는다. 

이제 시･도별 일인당 입학금･수업료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공공교육서비스의 수혜를 위

해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시･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도

별 입학금･수업료 자료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입학

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인구 일인당 부담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교육부(2015)는 제주의 학생 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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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업료 결산자료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통교부

금 기준재정수입액의 시･도별 입학금･수업료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실제 입학금･수업료

를 추정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표 4>에 제시한다.23) 

<표 4> 시･도별 고등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2015년)

(단위: 명. %, 백만원, 천원)

구분
고등학생 수
(A=B+C)

(85% 적용 
학생 수)

(B)

(70% 적용 
학생수)

(C)

반영률 
(%)
(D)

기준재정 
수입액 반영 

수업료 
(백만원) (F)

환산 
수업료 

(백만원) 
(G=F/D)

학생 일인당 
수업료 
(천원) 

(H=G/A)

평균 대비 
비율(%)
(J=H/I)

합계 1,650,528 1,161,109 489,419 80.6 1,678,930 2,084,277 1,263(I) 100.0 

서울 269,218 220,108 49,110 82.3 340,911 414,412 1,539 121.9 

부산 101,259 75,161 26,098 81.1 121,109 149,270 1,474 116.7 

대구 87,390 66,476 20,914 81.4 101,329 124,467 1,424 112.8 

인천 94,094 70,463 23,631 81.2 111,700 137,507 1,461 115.7 

광주 61,953 51,986 9,967 82.6 72,525 87,816 1,417 112.2 

대전 52,657 43,294 9,363 82.3 65,672 79,764 1,515 120.0 

울산 42,165 30,850 11,315 81.0 50,511 62,379 1,479 117.2 

세종 4,717 2,746 1,971 78.7 2,921 3,710 787 62.3 

경기 429,244 322,634 106,610 81.3 400,920 493,291 1,149 91.0 

강원 52,749 28,231 24,518 78.0 35,747 45,813 869 68.8 

충북 54,111 29,219 24,892 78.1 47,738 61,124 1,130 89.5 

충남 69,216 34,548 34,668 77.5 55,230 71,277 1,030 81.5 

전북 65,539 41,796 23,743 79.6 55,068 69,210 1,056 83.6 

전남 64,705 26,954 37,751 76.2 44,261 58,049 897 71.0 

경북 84,202 46,901 37,301 78.4 64,812 82,716 982 77.8 

경남 117,309 69,742 47,567 78.9 108,475 137,454 1,172 92.8 

주1: (B)열은 일반고등학교 도시지역 학생 수이며 (C)열은 일반고등학교 읍면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 수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수의 합계임

주2: (D)열의 반영률은 ((B)*85%+(C)*70%)/(A)에 의해 산출함

주3: 수업료는 입학금･수업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정연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용하여 정리

23) 김지연(2016) 등 일부 기존 연구들은 입학금･수업료의 실제 결산자료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의 입학금･수업료의 60% 미만인 것을 보통교부세 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비

특별회계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입학금･수업료의 포괄범위가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로 판단된다. 또한 이 논문은 가장 최근의 지방세 결산액 자료와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2015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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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준재정수입액의 입학금･수업료는 지역별 평균 입학금･수업료와 고등학생 수를 곱하여 

입학금･수업료를 추정하되, 전문계 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85%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 학생 수를 

<표 4>의 (B)열에 일반고등학교 도시지역 학생 수, 그리고 (C)열에 일반고등학교 읍면･도서벽

지 지역 학생 수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각 85%와 70%의 반영률을 

적용하여 시･도별 반영률을 도출하고 이를 (D)열에 제시한다. 전국 평균 반영률은 80.6%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의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지역 학생 수 

비중이 높은 기타 도의 반영률은 낮은 편이다. 또한 광역시 중에서는 군지역을 포함하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그렇지 않은 광주와 대전에 비해 낮다.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된 입학금･수업료를 (D)열의 시･도별 반영률로 나누어 각 시･도의 

실제 입학금･수업료 수입을 추정한다. 이를 (A)열의 시･도별 학생 수로 나누어 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를 산출하고 이를 (H)열에 제시한다. 예상할 수 있는 바처럼, 서울의 고등학

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는 가장 높아서 153.9만원에 이르며 이는 가장 낮은 전남의 89.7

만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도지역에 비해 광역시의 일인당 입학금･수업료가 높으며 

도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높다.24)

시･도별 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국의 교육수준이 균질적

이라면 대체로 특별･광역시 지역의 학생들이 도지역 학생들에 비해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비

싼 가격에 구입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입학금･수업료 수입을 확충할수록 보통교부금 수입은 

감소하므로 시･도 교육청이 입학금･수업료를 인상하는 등의 수입확충 노력을 위축시킨다.25)

2. 기준재정수요액의 지역별 차이 분석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모든 지역에 표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측

정항목은 낙후지역 등의 특정 지역에게 더 큰 교육지출수요를 반영해준다. 시･도별 수요반영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 5>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 배분과 관련된 기준재정수요액 산

정결과를 학생 일인당 금액으로 전환하여 제시한다. 

24) 그럼에도 경기도의 일인당 입학금･수업료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5년까지 3급지

인 도지역 평균에 기초하여 경기도의 입학금･수업료 수입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감사원

(2015)의 지적으로 2016년부터는 경기도를 광역시와 함께 2급지로 상향 조정하였다.

25) 시･도별 입학금･수업료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은 주만수(2017)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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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도별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 비교(2015년)

(단위: 천원, %)

구분

일인당 
보통교부금(A)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B)

일인당 
교육복지지원금(C)

일인당 
기초수요액(D)

금액
평균 대비 

비율
금액

평균 대비 
비율

금액
평균 대비 

비율
금액

평균 대비 
비율

평균 6,130 100.0 7,755 100.0 209 100.0 7,692 100.0 

서울 4,221 68.9 7,013 90.4 105 50.1 6,959 90.5 

부산 6,178 100.8 8,208 105.8 205 98.1 8,171 106.2 

대구 5,419 88.4 7,224 93.2 246 117.4 7,191 93.5 

인천 5,235 85.4 7,112 91.7 177 84.4 7,066 91.9 

광주 5,675 92.6 7,107 91.6 323 154.4 7,075 92.0 

대전 5,734 93.5 7,149 92.2 266 127.1 7,107 92.4 

울산 5,777 94.2 7,498 96.7 234 111.8 7,350 95.6 

세종 13,697 223.5 16,855 217.3 2,653 1,267.6 16,288 211.8 

경기 4,847 79.1 6,369 82.1 60 28.6 6,349 82.5 

강원 9,407 153.5 10,635 137.1 618 295.2 10,539 137.0 

충북 7,765 126.7 8,984 115.8 394 188.4 8,844 115.0 

충남 7,709 125.8 8,969 115.7 277 132.3 8,927 116.1 

전북 8,617 140.6 9,711 125.2 452 216.1 9,655 125.5 

전남 10,212 166.6 11,333 146.1 421 201.3 10,960 142.5 

경북 8,870 144.7 10,170 131.1 336 160.4 10,086 131.1 

경남 6,753 110.2 8,239 106.2 179 85.3 8,175 106.3 

주1: 일인당 기초수요액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8개 기본항목에 대한 일인당 수요액인데 

자체노력 반영항목 등을 제외하더라도 본문의 내용이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주2: 제주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15)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먼저 <표 5>의 (B)열에 제시한 바처럼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전남이 1,133.3만

원으로 가장 커서 636.9만원으로 가장 작은 경기도의 1.8배에 달한다. 또한 부산 이외의 특

별･광역시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7백만원을 약간 상회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도지역의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 낮은 편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의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경기도 이외 도지역 중에서는 경남이 상당히 낮은 편

으로 두 지역의 수준은 유사하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과 부산광역시는 학생 

일인당 전국 평균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며 부산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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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이러한 시･도별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의 특징은 2015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교육부, 각년도)

측정항목 중 지역 간 균형교육비 및 계층 간 균형교육비 소항목을 포함하는 교육복지지원

금 항목은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수요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지

원금을 (C)열에 제시하는데 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지역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 즉, 경

기도와 서울은 각각 전국 평균의 28%와 50% 수준인데 비하여, 강원은 전국 평균의 약 3

배, 전북, 전남, 충북은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교육복지지원금 항목이 시･도별 재정수요액

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도별 기준재정수요액을 낙후지역에 더욱 우호적이도록 차별적으로 산정하고 차

별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다. (A)열에 제시한 바처럼 학생 일인당 보통교부금이 가장 적은 서울은 422.1만원으로 

1,021.2만원인 전남의 41%에 불과하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광역시의 일인당 보

통교부금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일인

당 보통교부금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68.9~166.6%에 분포하므로 전국 평균의 

82.1~146.1%에 분포하는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더 넓게 퍼져있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상대적으로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작은(큰) 지역일수록 일인당 기준재정수입액을 

더 크게(작게) 산정함으로써 일인당 보통교부금의 격차를 과도하게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3. 소결: 재정력과 지역내 교육재정부담 및 교육지출

교육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로부터 이전받는 재원과 입학금･수업료 수입

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재원이 기준재

정수요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그 차액만큼 보통교부금을 교부한다. 그런데 재정력

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교육서비스를 위한 부담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고 기준재정수요액을 

더 작게 산정함으로써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줄인다. 이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교육재정에 대

해 부담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재정형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비

해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도모함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그림 2>은 각 지역의 재정력과 지역 내 교육재정부담의 관계를 

제시한다. 재정력은 재정력지수로 측정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교부세를 교부하

기 위해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단체는 

시･도별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도별 재정력지수는 본청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별 

시･도 본청 및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합산하여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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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도별 재정력지수와 학생 일인당 지역 내 부담액의 관계(2015년)

주: 시･도 중에서 세종과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다른 방식으로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므로 제외함

자료: 행정자치부(2015)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교육부(2015)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지역 내 교육재정부담은 해당지역의 학생 일인당 부담액으로 측정한다. 지역 내 학생 일인

당 부담액은 <표 2>의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총이전재원과 <표 4>의 실제 입학금･수업료 

추정액을 합산하고 이를 시･도별 학생 수로 나눈 값이이다. 이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징수한 자체수입의 학생 일인당 금액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재정력지수가 높아질수록 학생 일인당 지역 내 부담액이 상승함을 명확히 보

여준다. 이는 교육서비스를 위해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 비하여 

학생 일인당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이 지역주민들의 지불능력이 우수하여 일인당 지방세를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처럼,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이전액은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세 대비 이전재원의 비

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시에 교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재정

력이 우수한 지역의 입학금･수업료가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 때문

에 그 부담액의 격차가 확대된다. 이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소득과 부가 동일하더

라도 서로 다른 교육재원을 부담함을 의미하므로 재정력지수에 따른 지역 내 부담의 차이가 

주민들의 소득형평성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 

<그림 3>은 시･도별 재정력과 학생 일인당 교육수요액의 관계를 제시한다. 재정력은 <그

림 2>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력지수로 측정하며 학생 일인당 교육수요액은 중앙정부가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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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장하려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측정한다. 

<그림 3> 시･도별 재정력지수와 학생 일인당 교육수요액의 관계(2015년)

주: 시･도 중에서 세종과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다른 방식으로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므로 제외함

자료: 행정자치부(2015)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교육부(2015)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그림 3>은 재정력지수가 높아질수록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급격히 감소함을 명

확히 나타낸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학생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질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할 때,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은 면적당 학생 수가 작아서 일인당 교육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 5>에서 지적하였듯이 교육복지지원금 항목에 의해 그 격차를 의도적으로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국의 공공교육서비스가 균질적이라고 가정할 때, <그림 2>와 <그림 3>은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지출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과도하게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그림 3>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균질적인 공공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

더라도 <표 1>과 <그림 2>가 나타낸 바처럼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은 차별적인 

제도에 의해 학생 일인당 교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재원을 보

충해주는 보통교부금의 배분은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다.26)

26) 교육재정에서의 재정력역전에 관한 논의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근재 외

(2009), 주만수(2009, 2014) 등이 분석한 지방재정의 재정력 역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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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언과 정책적 시사점

이 논문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지역 간 교육재

정의 형평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형평성을 상당히 왜곡시킬 것임을 제시

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전액 보전해주

므로 모든 지역의 기준재정수요액과 동일한 교육지출을 보장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산정된다고 가정할 때, 지역 간 재정형평성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부담하면 달성된다. 하지만 각 지역별 주민

들이 서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교육재정 재원을 부담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

정하므로 교육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왜곡시킨다. 더욱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도 표준적인 방식과 함께 낙후지역 등의 수요액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형평화 

수준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제도를 

설명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구성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과 교육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인 입학금･수업료 수입의 지역 간 재원배분 특성을 논의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측정항목 중에서 지역 간 재원배분에 영향

을 미칠 항목들을 선별하고 그 배분적 특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기초로 실제 

교육재정제도의 운영을 지역 간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201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

방교육세와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데 지방세 대비 이

전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이전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보통세 이전비율이 3.6%, 5%, 10% 등으로 서로 다르며 보통세에 포함되는 세목

의 구성도 다를 뿐 아니라 특별･광역시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45%를 추가 이전하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하여 광역 단위의 지방세 총액 대비 지방세 이전재원의 비율은 서울 15.9%

에서 경북 8.8%의 넓은 범위에 분포하며 학생 일인당 이전액도 서울 267.7만원에서 전북 

71.3만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고

등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는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에서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지방세의 80%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지만 이것이 재원배분을 중립화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먼저 서울특

별시는 불교부단체이므로 전혀 상쇄되지 않으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은 80%를 차감 반영하는 

반면, 보통교부금은 이전재원 전액을 반영하므로 그 차이에 따른 왜곡은 상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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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서울 153.9만원과 강원도 86.9만원의 사이에 분포하므로 교육수혜자들이 직접 지불

하는 비용도 크게 다르다. 이를 통한 재원의 재분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각 주민 혹은 학

생의 거주위치에 따라 교육재정부담액을 차별화하는 것이므로 개인 차원의 소득형평화는 전

혀 무관하다. 오히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거주위치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을 차별화

하는 것이므로 지역 간 재정형평화뿐 아니라 개인 간 소득분배도 왜곡시킨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액의 표준적인 산정과정에서 학교 수와 학급 수를 여러 항목에서 반영

하므로 각 지역의 면적당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학생 일인당 수요액이 증가하도록 수요액을 

산정한다. 그럼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30개 측정 소항목 중에서 적어도 9개 소항

목이 표준적인 수요 측정방식에서 벗어나서 대체로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의 수요를 더욱 크

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지역에 따라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확대시킨다. 실제로 2015년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경기도 636.9만원

부터 전남 1,133.3만원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재원조달 체계는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고 지역 내의 학생 일인당 자체비용 부담

은 더 감소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보통교부금을 통해 전국에서 균질적인 공공교육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는 오히려 과도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초래한다. 제도를 이렇게 설계

한 것은 1990년대에 중앙집권 제도를 지방분권 제도로 전환하면서 세원할당 및 재원조정제

도를 분권에 적합하게 구성하지 못한 채 당시의 재원배분 현황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권체제에 부합하는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는 각 지역 내 주민부담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각 지역이 표준세율을 부

과할 때의 지방세액을 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기

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이용하여 표준적인 방법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반영할 수 없는 특수한 수요가 있으며 상시적인 것이라면 

이들은 기본 항목에 숨겨진 형태가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

처럼 보정수요로 분리해서 반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보통교부금의 총재원은 돌발변수를 염두

에 두지 않고 법률로 결정된 것이므로 세종시에서 발생한 것처럼 특수한 수요가 일시적인 것

이라면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론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원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 간 교육재정에 대한 재원이전방식만을 개편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원배분 틀

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지방재정 혹은 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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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종합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유념함으로써 지방재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때 활용하거나 혹은 지방세제 

등 일부 제도들을 불가피하게 개편할 때 이와 연계하여 교육재정제도를 순차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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